
경기규칙 개정 관련 이의제기

아래의 내용은 남구테니스협회의 행정력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로 모든 책임은 

남구테니스협회에 있으며, 남구테니스협회의 발전을 바라는 단위클럽(유성클럽)의 자격

으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.

1. 배경

  ○ 클럽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출전선수 자격과 관련한 경기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

모든 클럽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, 예정에도 없이 즉석에서 

발의된 안건을 임시이사회에서 의결처리함.

2. 추진경과

  ○ 2016. 9. 27. 임시이사회 개최 공지(남구테니스협회 사무국장)

    ※ 3복식 예선리그시 순위결정건에 합리적인 수정 토의건이라고 안내(남구테니스

협회 경기위원장)

  ○ 2016. 10. 4.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출전선수 자격에 대해 임시이

사회에서 개정함

  ○ 2016. 10. 7. 경기규칙 공포(남구테니스협회 사무국장)

현  행 개정(안) 의결사항/시행

제5조(출전선수 자격)

3.남자

나. 만 40세 이상 일반지도자 및 만 45

세 이상 선수출신자는 금배부 출전

가능하나 서로 간 파트너 불가하

며, 단위클럽별 1명으로 제한한다.

제5조(출전선수 자격)

3.남자

나. 만 45세 이상 일반지도자 및 만 50

세 이상 선수출신자는 금배부 출전

가능하나 서로 간 파트너 불가하

며, 단위클럽별 1명으로 제한한다.

가결

시행:2017년

01월01일부터서

시행한다

3. 요구사항

  ○ 출전선수 자격과 관련한 경기규칙 개정은 하자가 있는 개정임으로 

원천 무효이며, 일정기간 모든 클럽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원점에

서 재논의

  ○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요한 경기규칙의 개정시 각 클럽에 충분한 

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개정하는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제

도 확립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 개최 관련한 내용을 명문화

    - 이사회 개최 절차예시

      ․ 개정(안) 발의[배경 및 문제점, 목적, 개정(안)(제1안, 제2안), 기대효과 등 명시] 

⇒ 협회차원의 개정 필요성 등 검토 ⇒ 모든 클럽을 대상으로 개정(안)에 대한 

15일 이상 온라인 의견수렴 ⇒ 관련 개정안에 대한 정기총회 개최 고지 ⇒ 정

기총회 개최 ⇒ 결과 공지

※ 부산시거주자만 출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남구테니스협회 경기규칙을 남구

클럽대회 하루전 “기존 남구를 주소지로 하였던 회원 중 타 시도 전출 회원은

출전가능”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(2014. 5. 17)


